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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 타법개정[ 8852 , 2008. 2. 29, ]

제 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4 ( 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

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 2009. 9.29)

제 조 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3 ( )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자전거 이( “ ” )①

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, 자전거이

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

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.( 2009.04.22)

③ 자치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

위한 시책 강구와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보관 자전거등록업무 무단방치자전· , ,

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.( 2009.04.22)

제 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15 ( )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

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.( 2009.04.22)


